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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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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언론 등은 종종 ‘의료사고’를 ‘의료과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법적 의미는 

분명히 구별된다. 의료사고란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

고 의료행위 과정에 환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것 

그 자체를 말하며, 의료과실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여

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대

부분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므로 불가피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의료과실이 전혀 없

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였

다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

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지식의 대중

화,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사고를 이

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

쟁 현황과 형사고소, 민사판결의 추세와 아울러 유의할 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론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 해결 기관에서의 조정·중재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원을 제외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

는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이 있

다. 한국소비자원은 1999년 4월부터 의료분쟁 조정을 시작

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개원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훨씬 많다.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최근 5년간의 조정·

중재 현황은 표 1과 같다[1].

그림 1과 같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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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us of mediation & arbitration over the last 5 years by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접수 건수(접수일 기준) 1,895 1,691 1,906 2,416 2,291

취하·각하 건수 1,031 942 1,034 1,039 1,160

조정·중재 개시 건수 864 749 872 1,377 1,131

조정성립율(사건종결일 기준) 89.7% 94.1% 93.8% 90.5% 84.0%

평균 조정신청금액

(종결사건, 사건종결일 기준)
51,614,499원 64,726,976원 71,713,937원 72,943,713원 74,539,501원

평균 합의 및 조정 성립금액

(사건종결일 기준)
8,557,202원 9,233,170원 10,098,201원 10,187,038원 11,678,468원

Table 2. The status of 'auto-initiated' medical dispute mediations 
by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7 2018

The number of auto-initiated case 383 591

Average amount of mediation 
request (KRW)

134,222,519 139,692,042

Mean mediation formation ratio 77.1%

Average amount of mediation 
establishment (KRW)

18,308,129

Figure 1. The status of the receipt of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the number of initiated 
mediation & arbitration.

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연평균 11.5% 증가하였고, 2018년 

한 해 2,291건이 접수되어 그중 약 절반가량인 1,131건이 조

정개시가 되었으며 최종 조정성립률은 84% 정도이다.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되더라도 상대방(대부분 

병원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접수된 조정신청이 각하처

리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됨으로

써 2016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의 결과 1) 사망, 

2)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 장애등급 1등급(자폐·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조정이 개

시된다. 이에 따른 자동개시 현황은 표 2와 같은데, 아무래도 

중증의 말기 환자 진료를 주로 내과에서 맡다보니 자동개시 

된 사건을 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과가 2017년에 157건

(41.0%), 2018년에 221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

수는 2014년에 1천 건을 넘었다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으로의 접수 증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건수는 

매년 700-800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Table 3, Fig. 2) [2].

법원의 소송 현황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1989년 9월부터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지정하고 있는

데, 매년 ‘손해배상(의)’ 사건의 제1심사건 개수의 현황은 그

림 3과 같이 2013년에 1,101건으로 최다 접수가 된 이후 매년 

950건 남짓을 유지하고 있어 소송 건수는 최근 5년간 큰 변

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2019년 4월 말일 현재 대법원 사법

통계자료에 2018년도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비율의 증가 추세

의료행위는 질병의 치유나 건강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다는 이른바 구명(救命)성 내지 선의(善意)성의 특징이 있다. 

또한 의료는 질병의 진행, 환자의 상태 변화, 치료에 대한 반

응과 악화 등에 대응하여 가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과의 

예측이 매우 어렵다. 특히 의료행위는 대부분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 자체로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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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tatus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s in the medical service sector of Korea Consumer Agency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서비스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 1,024 863 762 741 812

합의 성립 건수(비율) 208 (20.4%) 126 (14.6%) 238 (31.2%) 227 (30.7%) 298 (36.7%)

Figure 3. The number of cases in the first trial of a medical acci-
dent damage suit.

Figure 2. The status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s in the medi-
cal service sector of Korea Consumer Agency.

발생될 위험이 상존하는데, 환자는 질병의 치료나 건강개선

을 위하여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행위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모두 의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배상의 대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이와 같은 

의료의 특성에 비추어 그동안 법원은 환자의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등 환자의 잘못(귀책사유)과 무관한 요소라도 

이러한 요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의 정도가 

확대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병원 측

의 책임비율을 낮추어왔으며, 비교적 의료인의 과실이 분명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 측의 책임을 최대 60% 정도만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에 변화가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23세, 여자)가 피고 병원에서 하악수술을 받은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아티반(Ativan) 투여 후 맥박, 혈압이 저

하되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된 사

건에서 1심 법원은 ‘수술 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별하기 어려웠던 점, 의료진이 기도확보와 호흡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

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다(환자가 미국영주권

자로서 소득이 높았고 젊은 나이에 사지마비가 됨으로써 책

임제한을 하더라도 판결원금이 12억 원 상당이었다). 또한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피고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

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에 근

거한 책임제한이 필요하다고하여 피고 병원 책임을 2/3로 줄

여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특성, 치료

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

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

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

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으

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

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통상 의료과오 사건

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적용하

여 병원 측의 책임을 제한한 것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5다55397 판결). 이에 따라 파기환송 된 2심 법원

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100%로 인

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법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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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number of receptions received about crime of accidental injuries and accidental homicides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업무상과실치상죄 2,672 3,015 3,711 3,867 4,351 4,531 4,872

업무상과실치사죄 2,278 2,630 2,697 2,866 2,948 2,980 3,349

Figure 4. The number of receptions received about crime of acci-
dental injuries and  accidental homicides.

송에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병원 측의 책임

을 기본적으로 70-80% 정도로 높여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 병원 측 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사례도 상당히 눈

에 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에 대한 

청구권 제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이른바 유상·쌍무계약으

로서 의료계약이 성립한 후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의무를 다하여 환자를 성실히 진료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그 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의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

라서 설령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

실과 무관한 진료비는 당연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과실과 

관련된 의료행위의 진료비라고 하더라도 책임비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예를 들어 의료과실에 

따른 병원의 책임이 60%이고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그중 환자 측의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의 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다. 환자(51세 남자, 

월 소득 약 1천만 원)가 C4-5 추간판탈출증, C5-6, 6-7 추간판

부분탈출증, 척추공간협착증 등에 의하여 목, 팔 저림 및 통

증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부터 

신경근차단술 시술을 받은 직후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

비 증세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기공명영상

(MRI) 등 검사 결과 척수경색, 연수-흉수 부종 소견이 확인

되었고, 결국 C3 레벨 이하 완전 마비 상태로 하루 2차례 기

계를 이용한 기침 유발, 기관절개, 위루 설치, 방광루 설치 

등의 상태가 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상

태에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

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시술 전후의 환자 상태, 척수경색이 

발생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

여 환자가 사지마비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여 약 12억 원 및 8년간의 이자를 지급

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환자 측이 8년간 피고 병원

에 입원을 한 상태로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미납한 진료비

가 총 7억 2천여만 원에 이르렀는데, 소송 진행 중 병원 측은 

이와 같이 환자 측이 미납한 진료비 채권으로 병원 측의 손

해배상 금액과 상계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적절

한 진료조치를 다 해야 하는 의사의 진료채무를 이행해야 

‘진료비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하

였고 그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의 치유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진료채무의 본

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

에 불과하여 병원 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병원 측의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1다28939 판결), 결국 피고 병원 측은 환자 측으로부

터 진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 하급심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환자가 해당 병원에 계속하여 입

원하고 있는 경우 병원 측이 환자 측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



－이동필. 최근 의료분쟁 현황, 전망과 유의할 점－

- 235 -

Table 5. Medical law violation receipt and prosecution stat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법 위반(접수) 4,947 64 207 5,293 6,111 6,201 6,672 7,230

의료법 위반(기소) 2,170 22 68 2,198 2,427 1,974 2,404 2,369

Figure 5. Medical law violation receipt and prosecution status.

해 있는 동안 ‘진료비 한 푼 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퇴원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퇴

원을 거부하고 몇 년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

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를 다투고 한국소비자원이나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

대로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방 성분의 영양제를 분할하여 주사기

에 미리 뽑아두었다가 주사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미숙아

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3명의 의사가 수사과

정에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격막 탈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소아 

환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3명의 의사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나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료

를 하다 작은 실수를 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인

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

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가 규정되어 있어, 진료업무를 보는 과정에 의료인이 ‘실수’를 

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

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환자 측이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

하겠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심리, 의료과실의 증거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합의 성립을 위한 상대방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형사고소를 하는 주된 목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불행히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측

이 의료인을 고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저자 역시 이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의료법 위반죄

로 접수된 사건 수를 살펴보면 표 4, 그림 4와 같다[3].

여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접수된 통계는 오로지 

의료사고에 관한 것만의 통계는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

무 중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포함하지

만,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통계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반면 실제로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어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대로 

일단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2011년, 2012년에 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수가 갑자기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Table 5, Fig. 5).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고

소를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해

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의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업무상과실치

사상죄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쟁점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

계’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 대비해야 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의료인의 경우 가급적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의료분쟁 전망과 유의할 점

상당수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실정이지만 특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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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낮은 국민건강보험수가와 엄격히 통제된 요양급여

(진료) 수준에서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료제도상 한

계, 지금까지의 추세,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에 비추

어 볼 때 의료분쟁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안

타까운 일이지만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 추세 역시 당

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수가에는 

시술의 위험도에 따른 가중치(상대가치)가 일부 반영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따른 손

해배상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비록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근 법원은 의료과실이 

추정될 경우 의료인의 책임비율을 상향하는 경향이 있어 의

료인의 손해배상 비용 부담 압박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

견 의무’와 ‘결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의료분쟁

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대응 요령 등을 익히고 의료

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의료분쟁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진료기록부이므로 무엇보다도 환자 상태, 진찰 소견, 

진료 내용, 환자에 대한 설명 내용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기

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형사사건에서의 과실과 민사

사건에서의 과실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형사절차는 국가

가 개인을 처벌하는 과정이므로 유죄가 되려면 엄격한 증명

을 필요로 하는 반면 민사절차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

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과

실(형사사건에 비하여)을 쉽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민사사건에서 과실이 추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 또는 ‘무죄’

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되었다면 이는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과실이 분명히 인정되

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의료인이 패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결코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병원의 봉직의사가 형사

사건 진행 중 사직을 하여 병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

다가 봉직의사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되자 환자 측

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병원이 수

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도 있었다[4]. 형사사

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또는 무죄의 

결론이 나는 것임에도, 종종 의사들이 혐의에서 벗어나겠다

는 일념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굳이 

필요 없는 다른 의사의 잘못을 일일이 밝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뒤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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